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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방문 련 재난 험시설 지정 황 -

신(시장)아 트

도 시 리 국
(건 축 과)



신아 트 황

□ 일반 황

  ○ 소 재 지 : 등포구 신길1동 116-15

  ○ 규    모 : 지하1층~지상1층(시장), 지상2~5층(아 트)

  ○ 면     : 체 12,129㎡  6,604㎡

  ○ 세  수 : 체 242세   80세

  ○ 건축년도 : 1971. 2. 4.

□ 재난 험시설 지정 황

  ○ 리등  : D

  ○ 지정일자 : 2001. 1. 10.

  ○ 지정사유 : 2000년 실시한 정 안 진단 결과, 건물에 열화 상으로 인한   

                주요구조의 콘크리트 탈락, 철근노출, 조 조 벽체 균열.

 【시설물상태평가 기 】

 

등급 상      태 평가(조치) 기준 비  고

C급
보조 부재(조적조 벽체등)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

D급
주요 부재(보,기둥,기초)의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 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긴급한 

보수ㆍ보강

E급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보수ㆍ보강 보다는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안 검 실시

  ○ 재난  안 리기본법에 의거 해빙기, 우기 비, 추석 비, 

     동 기 비 안 검 실시.

  ○ 월 1회 정기 검 실시.

  ○ 검방법 : 동 담당 공무원이 장에 출장하여 균열의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육안 검 실시.

  ○ 안 검 결과 험 부분이 발견되면 건물주에게 보수 는 보강

     요청하고, 재건축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건축허가등 행정지원.



   치   도

  장  사  진


